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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녹스 판매허가 광고는 허위!
공정위, 광고 중지 및 시정조치 명령 … 인-허가등록 규정 없어

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강철규)는 세녹스 제조기업인 프리플라이트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세녹스 광

고가 허위․과장 광고로 인정된다며 8월28일 시정조치를 내렸다.

공정위에 따르면, 프리플라이트(대표 성정숙)는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 세녹스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하면서 

<환경부에서 정식인가를 받은 다목적 연료 첨가제>, <세녹스는 정부가 공인한 제품>, <검사를 필한 뒤 첨가

제로 등록해 판매 허가를 받음>, <환경부로부터 제조․판매인가를 받은 합법제품>, <다목적 자동차용 연료첨

가제로 제조․판매인가를 받은 제품> 등의 표현을 사용해왔다.

그러나 공정위는 “대기환경보전법은 연료 첨가제로서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검사를 받도록 규정

하고 있을 뿐 제조․판매와 관련된 인․허가나 등록을 받는 규정이 없으며, 프리플라이트는 단지 국립환경연

구원에서 세녹스의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판매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것처럼 광고를 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

가 있는 허위․과장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프리플라이트 측에 광고를 중지하는 한편, 시정명령을 받은 

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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